
 이사회 의사록

회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가결여부 비고

정관 일부 개정 정관안

-「지방공기업법」이 개정되고 2009.10.2

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

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

원안가결

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제정

-「지방공기업법」시행령이 개정되어

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공단의 정관에

규정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

및 운영 규정안을 마련

원안가결

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 개정규정안

-「지방공기업법」시행령 개정에 따른

이사회 운영 규정 개정

원안가결

17회 2010.

1.27

오종두,임채영,

원성희,이상락,

임원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-지방공기업법」시행령 개정 관련 행정

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

따라 임원의 추천,자격기준,임기,휴가

기준 등을 마련

원안가결

(직접)이병우,이경철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-공단초임최고호봉을적정수준으로산정하고

급여원천징수업무처리기준을정함

-2010년부터 변경되는 직원 성과급 제도를

개정

원안가결

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안

-무기계약직의 고용 최고연령을 일반 및

기능직과 동일하게 60세로 단일화

-무기계약직 직원 개인이 직접 가입토록

되어 있는 보증보험을 일반직 및 기능직

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공단에서

일괄 가입

수정의결

취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

-공단 직원에 대한 유급휴일의 적용범위

가 현행 운영상황과 맞지 않아 개정

수정의결

연봉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-연봉제 운영에 효율성을 위하여

기준기본급 포함 수당 조정

원안가결

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-금품 및 향응수수,공금의 횡령,유용의

경우 징계시효를 관련 법규의 개정에

따라 개정

원안가결


